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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미성년 동반 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 Law Column  ]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 다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정착시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픈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반 자녀로서  이민 신청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민법상 자녀 나이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와 동반 비자 혹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 접수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양

부모가 입양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입양이 16세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시 이전 혼인 관

계(또는 혼외 자녀)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재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영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18

세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21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십수 년 전, 애환을 가득 담은 얼굴로, 한 아버지가 상담을 하러 

오셨다. 아들이 명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신분이 없어 취업도 못 

하고 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혹시 이민법상 구제 방

법이 없는지 물으셨다. 아버지는 2001년에 취업 이민으로 영주

권을 취득하고 5년 후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들은 2001

년 당시 영주권 인터뷰가 만 21세 생일이 20일이 지난 시점에 

일정이 잡혔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모두 영주권이 승인되

었지만, 본인은 20일 차이로 age-out 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결국 서류 미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중에 아버지를 통

하여 21세 이상 미혼 자녀 카테고리로 가족 초청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고 그동안 이 가족이 겪은 

고충과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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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케이스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의 나이가 21

세가 넘어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age-out 되

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2002년에 아동 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실제 나이가 21세를 넘었더라도 아동 신분 보호법이 제

시하는 계산 방법에 따라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간주되면 부모

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정지되어, 위의 예를 든 케이스와 같이 인터뷰 날짜 또는 영주권

이 승인되는 시점에 21세가 넘어도 age-out 되지 않고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 또는 취

업 이민 청원서가 계류된 기간만큼 나이를 차감해 주므로 청원

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훌쩍 넘

어도 동반 자녀 자격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시민권자인 이모가 언니를 가족 이민으

로 초청했는데 당시 언니 자녀의 나이가 17세였다.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10년 만에 승인되었고, 다시 3년 후 가족 이민 

문호가 열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는 이미 

30세가 되었지만, I-130 청원서가 계류되었던 10년을 나이에

서 차감 받아, 아동 신분 보호법상 산출된 나이는 20세가 되어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남아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